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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을 기한이 이미 지났고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갚지 않자 A가 사는 집을 찾아 갔다. A는 길 쪽으로

창문이 나있는 반지하방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甲은 창문을 불쑥 열고

고개와 상체를 들이밀어 A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갚지 않을

경우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자 A는 겁을 먹고

돈을 내어 주었다. 甲의 죄책은? (20점)

제 2 문. 치과의사 甲은 2016년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하여 고등학교 후배이자

소속 예비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乙을 만났다. 甲은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 두 개를

건네주면서 하나는 乙이 가지고, 다른 하나는 예비군 중대장 丙에게 전달하면서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에게 줄 봉투를 전달하지도 않은 채

모두 자신이 소비해버렸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甲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丙에게 결재를 올렸다. 丙은 甲의 불참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30점)

제 3 문. A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최근까지 일하였던 甲은 생활이

어렵게 되자 레스토랑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제조비법이 기재된 노트를

훔쳐서 경쟁 레스토랑에 판매하면 큰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甲은 그 레스토랑의 경비원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항상 자리를 비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시간에 뒷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레스토랑에 침입하여

노트를 훔치기로 결심하였다.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 乙, 丙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후 자신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乙, 丙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甲이 노트를 훔치는 사이 乙은 밖에서 망을 보고 丙은 200미터

정도 떨어진 주유소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기로 하였다.

약속한 범행당일 새벽 4시에 계획대로 甲은 뒷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레스토랑

으로 들어가 금고문을 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원 B가 나타나 자신을

잡으려 하자 甲은 당황하여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B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후 도망갔다. 한편, 乙은 B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B의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B가 기절하여 움직이지 않고 금고 문은 열려있으므로

‘일단 이 노트를 가지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노트를 챙겨 달아났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던 丙은 시간이 지나도 甲과 乙이 나타나지 않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총 50점)

1) 甲, 乙, 丙의 죄책은? (40점)

2) 만약 丙이 전날 자신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절대 나쁜 짓을 하지마.”라고

말하자 범행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甲에게 이러한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범행현장에 가지 않았고, 甲과 乙은 丙 없이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丙의 죄책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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